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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생활과 보조견의 의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 용인지부 

유병권      

나의 청각도우미견 지오는 정말 멋진 견입니다. '지오'와 함께 지내 왔던 생활은 

너무 행복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5살 때 열병으로 귀가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편으로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왔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지오는 세상을 알게 해 주었고 또한 삶의 의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즉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지오는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상 동반을 하여 저에게 소리를 알려 줍니다. 

아침에 깨워 주기도 하며, 초인종이나 노크, 혹은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들리거나 팩스가 오면 이를 저에게 알려 주기도 한답니다. 즉,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곳과 주인 사이를 여러 번 왕복을 하면서 주인의 몸을 터치하고 

이 후에 주인을 소리가 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경보가 울렸을 경우 저에게 경고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오가 한 때 

동물보호소에 버려져 있는 견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지오가 온 후로 저는 알람시계 소리를 듣지 못해서 지각을 할까 봐,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해서 중요한 손님이나 우편물이 도착한 걸 모를까 봐, 그리고 물 

끓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화재가 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모두 씻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오는 침묵의 세월을 보내 왔던 저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지오는 저를 세상과 이어 주는 다리의 역할도 해 줍니다. 제가 백화점, 

수퍼마켓을 갈 때나 지하철, 버스를 탈 때 항상 동반하는 지오의 청각도우미견 

조끼를 보고 사람들이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접근을 하여 청각도우미견에 대해 많이 물어보며 알고 

싶어 합니다. 청각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은 장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서 청각도우미견을 만나기 전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욱 

적었습니다. 따라서 지오는 저에게 있어 가장 멋진 친구이며 저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려견 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일에 지쳐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 지오는 제게 달려와 귀엽게 

애교를 떨어 주며 쌓인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게도 해 준답니다.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지오가 끼어 들어서 바꿔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오는 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친구를 충북 제천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잠깐 세우고 히터를 켜 놓은 채 잠자다 기름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 때 지오가 발길질을 하며 잠을 깨워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지오가 아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각도우미견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청각도우미견으로 인하여 느끼는 저의 행복과 즐거움, 안도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지오는 저의 가장 멋진 친구요 가족이며 반려자랍니다. 

이러한 지오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졌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각도우미견이 향후에 많이 보급되어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보조견의 의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이익섭         

장애인 이동권과 보조견: 보편적 권리와 특수한 권리

오늘 우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토론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이동과 환경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각종 위험으로 부터의 안전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들이다. 문제는 이들 기본 권리가 장애인의 

경우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들 권리 보장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권리 

즉 보조방법 이용의 권리 보장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경사로, 점자유도 

불럭, 휠체어, 안내견을 포함한 보조견, 활동보조인 등은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 권리에 수반되는 조건들인 것이다. 최근 모든 대학 내에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무장벽(Barrier-free) 확대는 교육받을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수한 권리의 한 형태이다. 

특히 보조견과 같이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영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조명함으로써, 우리는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개선이나 서비스 

확대에만 제한해 온 전통적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UN 총회 채택에 근접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이러한 장애인의 

특수한 권리들의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동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조약 

제20조의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Article 20

PERSONAL MOBILITY (개인의 이동권)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liberty of movement with the greatest possible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본 조약 참가국들은 장애인의 최대 가능한 독립성을 담보하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찾고 시행한다. 

(a) facilitating the freedom of mo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manner and at the time of their choice, and at affordable cost;

     장애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과하지 않게 알맞은 

비용으로 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함 

(b) facilitating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igh-quality mobility 

aids, devices, assistive technologies and forms of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by making them available at affordable cost;

     고품질 이동보조수단, 보장기술, 그리고 이동을 돕는 (인간, 동물 등) 다른 

형태의 지원 혹은 매개체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과 활용을 촉진함  

(c)   providing training in mobility skill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specialist staff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들과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이동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d) encouraging private entities that produce mobility aids, devices and 

assistive technologies to take into account all aspects of mo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동보조수단, 기구, 그리고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이 장애인 

이동에 대한 다양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함 

장애인보조견 거부는 곧 인권침해 행위   

앞서 보신 인터뷰는 지난 봄 내한한 세계안내견협회(International Guide Dog 

Federation)의 임원(Council Member)인 Mr. Ian Cox를 대상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장애인보조견 현황에 대하여 진행하였던 것이다. 자막 번역이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 번역한다. 

"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장애인보조견 선진국의 경우에도, 안내견을 예로 할 때 



약 5~10% 경우는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시 완전 거부는 아니더라도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서 아이와 함께 식료품 

쇼핑을 마치고 무거운 짐 대문에 택시를 타려던 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용자가 

연이어서 택시 탑승을 거부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부 직후 정안인 시민이 

적어 준 차량번호를 안내견학교에 알려서 안내견학교가 택시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지만 주로 이슬람 문화권 이민자들이 - 이슬람 관습은 개와 아주 

가까운 거리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운전사들인 택시회사는 

장애인보조견과 법적 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도 여전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벌금 부과라는 법적인 제재 조치와 함께 인권위원회가 개입, 

택시회사의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태도를 바꿀 것을 권고, 

안내견학교가 택시회사를 방문하여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견 선발국의 경우, 이러한 출입 

및 탑승 거부 사례 발생 시 당사자는 직접 경찰서나 인권위원회 등을 직접 

접촉하여 피해를 소원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안내견학교와 같은 보조견 

양성기관을 먼저 접촉, 양성기관이 피해사례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협조 

진행하기도 합니다. " 

    

이처럼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의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에 관한 사항은 

자연스럽게 보조견 사용자의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 실상,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거부와 차별은 본질적으로 신체장애를 가진 한 시민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장애인보조견 -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등은 함께 하는 장애인 사용자의 신체장애를 보완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함께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인보조견 동반을 이유로 한 거부와 차별은 

궁극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거부와 차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아직도 많은 경우에 개 한 마리에 대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생각, 선호도, 혹은 사전 인지 여부 등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정인의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와 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상충한다면 무엇이 먼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 답은 너무도 자명하다.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 등 제도에 관련한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이해되고 논의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특정 장소나 시설에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이 좌절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건물․도로․교통수단 

등 무생물적 사회 인프라가 직접적인 이유일 경우보다 출입과 이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거부 당하는 경우가 심리적인 면에서 더 큰 상처를 안겨 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장애인보조견 사용자들은 곳곳에서 택시 운전사로부터, 

식당 주인으로부터, 공연장 직원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으며, 출입과 탑승을 

하더라도 설득과 논쟁 끝에 지치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한 

안내견 사용자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오랜 만에 친구를 만나 차 

한 잔을 하러 가더라도 그 곳이 한번도 가 보지 않은 낯선 곳이면, 전투에 

출정하는 병사의 마음으로 출입문을 들어서게 됩니다."

장애인보조견 사용자 인권침해 및 해결 사례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장애인보조견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령(장애인복지법)은 상대적으로 이른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부 사례 발생 시 신고처의 불명확성과 

해당 관청-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과 혹은 시회복지과-의 인식 부족,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를 꺼리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 한 건의 경우도, 올 해 초 방영된 한 

안내견 TV 드라마의 실화 주인공인 안내견 사용자(안내견'대양'의 사용자인 

전숙연씨)가 당사자로서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고 난 후에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다. 이후 이어질 발제와 패널 토의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현행 

장애인보조견과 관련한 법규는 보다 강화되고 하위 규칙과 지자체 법규 등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올 해 이 토론회의 계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보조견 거부 

사례 개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권 측면의 공식적 

이슈화란 점에서 고무적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① C 대형할인점의 안내견 거부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형할인점 C는 안내견을 동반하여 쇼핑 온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안내견을 

동반한 입장과 쇼핑은 불가하다고 출입을 거부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 

장애인보조견 표지 제시와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견 사용자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출입 거부는 지속되었으며, 거부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겨 달라는 

안내견 사용자의 요구에 복수의 근무자들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문구와 

서명을 하였다. 안내견 사용자는 출입거부 사실과 해당 기록을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하며, 현장에서 인격적 모욕까지 당한 이번 경우 만큼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구청은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며 앞으로는 출입을 

허용하라는 협조 공문을 관련 업체들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가름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며칠 후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해당 

구청 취재까지를 시도하자 구청은 곧 200만원의 과태료를 C 할인점에 

부과하였다.      

② L 카페의 안내견 거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중재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간 L 카페에서 안내견 사용자가 안내견 동반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안내견 사용자와 친구는 장애인보조견 표지 제시와 

함께 관련 법규를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안내견 출입은 

안된다'는 지배인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맹학교 

교사이기도 한 안내견 사용자는 앞으로 같은 일을 겪어야 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권리를 되찾겠다는 동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부 사실을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중재를 실시하여 양 당사자 참석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앞으로는 해당 업체의 장애인보조견 출입 환영을 서면으로 약속받았다. 

호주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호주의 인권위원회인 HREOC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이 적극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HREOC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사항 해결 외에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회와 청문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권고,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사회교육, 각종 인권신장 규약과 기준 

마련 등을 담당한다.     

호주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등 차별금지법과 



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결할 책임을 가진다. 

2004년의 경우 약 10,000 건에 달하는 진정 건수 중 43%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한 장애 관련 진정사항일 정도로 인권위원회 업무 중 장애인차별금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등 접근권, 그리고 고용 평등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장애인보조견에 관하여 

최근 Queensland 주정부와 함께 기존의 주법인 안내견법과 더불어 지체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새로운 법규를 어떻게 입법할 것인 지에 대한 입법 준비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조할 만한 해외 기관일 것이다.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복지정책

(선진외국과의 입법․정책 비교)

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김호연







     친애하는 유스티스 여사께,

Saturday Evening Post 11월 5일자에 당신께서 기고한 "The All Seeing 

Eye"란 기사를 읽고 커다란 관심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일 수 있겠다고 가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차에 여사님의 글을 읽고서 

안내견 프로그램이 이곳에서도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된다면 국내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반 전 16살의 나이로 시력을 잃게 되어 현재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재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심도 없고 자신의 일에 열의도 없으며 

친절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유급 안내인에게 의존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도 이해하시겠지요. 또한 우리 나라에는 그런 유급 안내인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허다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당신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국내에 

안내견을 전파하고 싶은 열의가 있음을 우선 알립니다. 안내견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와 혹, 독일에 있는 훈련기관의 주소나 국내에 유사한 시설을 가진 훈련사를 

아신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견에 대한 메시지를 잘 구성하셔서 전달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당신이 쓰신 글이 정말 실제에 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기사는 

정안인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값싼 동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건네는 말 한 마디 그리고 

격려의 손길을 원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게 되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나마 당신에게 찬사와 감사를 전하려는 것이니 저의 두서 없는 

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 전해 주실 정보에 미리 감사드리며,

Morris S. Frank

1927년 11월 9일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8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1927년 미국의 도로시 유스티스(Dorothy Eustis) 여사가 기고한 안내견 

훈련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Nashville의 한 보험회사에 일하던 20세 

시각장애인 청년 모리스 프랭크(Morris Frank)가 유스티스 여사에게 위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세계 최초의 안내견학교인 'The Seeing Eye'의 설립이 

본격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편지 내용처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주 

부족하던 1920년대, 제 1차 세계대전 직 후의 척박한 사회환경 속에서 독립성과 

존엄성의 상징인 "안내견"이, 한 선각자와 한 용감하고 의식 있는 시각장애인 

청년 간의 만남을 바탕으로 싹을 피웠던 것이다. 우리가 쉽게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보조견의 효시인 안내견학교는 2차 대전 후에야 자리잡은 현대적인 

흰지팡이 보행법보다 오히려 일찍 탄생하였다.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크게 첫째,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둘째, 장애인보조견 양성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 등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영역에서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외국의 입법․정책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장애인보조견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시행일 2000․1․1]]



1. 보조견 사용자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 (Public Access Right)

   

장애인보조견 선발국인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대략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애완동물관리법, 그리고 장애인보조견법(聯邦制의 경우 주로 州法) 등 복수의 

법률이 각기 그 특성에 맞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의 

관련법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 동일한 성격의 규정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3개국의 장애인 보조견 관련법

① 미국

우선 연방법(Federal Law)으로서는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公正住居法(Fair Housing Act), 항공기탑승관리법(Air Carrier Access 

Act) 등이 있다. ADA는 장애가 근본 원인이 되어 동반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출입 거부 등 불평등을 당해서는 아니됨을, 공정주거법은 

장애인보조견은 여하한 '애완동물 거주 금지' 규정에 관계 없이 해당 장애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음을, 그리고 장애인보조견의 권리를 최초로 보장한 연방법인 

항공기탑승관리법은 보조견의 장애인 동반 탑승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각 주법(State Law)은 대동소이하게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과 주택임대 및 고용 상의 평등, 그리고 보조견 동반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例: New York 주 Civil 

Rights Law, Article 4-B와 Transportation Law Section 147)

미국의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Q&A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미국 서비스견에 대한 안내

문1. 사업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답: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근거하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체 즉

식당, 호텔, 편의점, 택시, 극장, 스포츠센터 등등 및 기타 대중 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차

별해서는 안됩니다. ADA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서비스견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

반 대중과 같이 이용객으로 맞아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2. 서비스견이란 무엇인가요?

답:ADA의 정의를 살펴보면 서비스견이란 시각장애인안내견, 청각장애인을 위한 신호견



(signal dog), 등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는 모든 동물

을 의미한다. 동물이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자격증의 소지 여부를 막론하

고 AD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견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시각

장애인 안내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돕는 기능

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예) 1. 청각장애인에게 위험 신호 등을 보내는 청각장애도우미견

        2. 보행에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함께 어

주거나 떨어진 물건을 집어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3.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미니 말 (miniature horse) 등이 있다.

문3. 서비스견인지 아니면 애완동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답: 거의 모든 서비스견은 특별히 제작된 조끼나 서비스 동물임을 알리는 문구가 찍힌 손

잡이나 끈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과 같은 내용서는 소지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혹시라도 서비스견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온 주

인에게 장애인을 돕는 서비스견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4. 우리 사업장에 서비스견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방문했을 경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답: 일반 손님과 똑같이 대하시고, 일반 손님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비

스견을 동반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손님과 분리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5. 우리 사업장에는 모든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 서비스견들의 출입을 꼭 허용해야 하나요?

답: 물론입니다. 서비스견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ADA는 많은 사업장에서 명시하고 있

는 애완동물 금지 제도에 예외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란 단순히 “단 서비스견은 출입을 허락함” 과 같은 명시를 의미합니다.

문6. 우리 지역 보건국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대로 다른 서비스견의 출입을 거절할 경우에 ADA 법을 제가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까?

답: 그렇습니다. 위배하게 됩니다. ADA 법은 연방정부 법으로서 주나 지역사회의 법이나 

규정보다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문7. 서비스견과 함께 온 주인에게 유지비나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단지 출입한 것으로 부가적인 유지비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손님

들에게 부가하는 것처럼 가령 호텔에서 가구 등에 서비스견이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일반 손님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8. 저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데 어떤 동물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털도 빠지

고, 가끔 실례를 하기도 해서 싫은데, 서비스견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뢰에 응하지 않



을 경우 ADA 법에 저촉되나요?

답: 그것은 법을 위배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서비스견을 태웠을 경우 더 높은 이

용 요금을 부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문9. 우리 사업장에 서비스견이 방문했을 경우 서비스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서비스견을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이용하는 주인의 일입니다. 물이나 먹을

것 주는 일은 스케줄에 따라 이용하는 주인이 관리하는 일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10.  혹시 서비스견이 다른 손님들에게 짖거나 으르렁대면서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할 경우 어

떻게 해야 합니까?

답: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어느 동물 (서비스견 포함)을 막론하고 사람들과 

격리시켜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단순한 현상일 경우 본인의 경험과 판단

에 입각하여 격리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11. 우리 사업장에서 서비스견이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어수선한 혼란을 가져왔을 경우 내보낼 

수 있나요?

답: 음식점, 호텔, 가게 등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은 거의 없으리라 보지만 간혹 어두

운 곳에서 영화를 조용히 감상하는데 짖거나 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필요로 하거나 ADA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자세가 알고 싶

으시면 U.S. Department of Justice's 로 연락하십시오. 무료 안내전화는 800-514-0301입니다>

② 호주

연방법으로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장애인보조견 동반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상대적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처우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완동물관리법(Domestic Animals Act)은 

이 법이 규정하는 애완동물 동반이 위법인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보조견 동반은 

예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법(State Law)의 경우 1997년 개정된 Queensland 州法인 

안내견법(Guide Dogs Amendment Act)은 장애인 뿐 아니라 안내견 훈련사와 

퍼피워킹 자원봉사자에게도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다. 

③ 일본 

일본은 40년에 가까운 안내견 역사에 비하여서는 비교적 최근인 

2002년에야 身體障碍者補助犬法을 제정하였다. 본 법률은 장애인보조견 출입 

거부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시행 3년 후 보완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한 2005년 10월 현재 처벌규정 및 부과기관 명확화, 보조견 

훈련사에게도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개정 준비작업 중에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 36조 개정 의견

미국, 호주, 일본의 보조견에 관한 법은 역사가 많이 길지는 않으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보조견 사용자의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의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등에 관해 그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 조문이 단 

하나의 법인, 장애인복지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점과 그 조문 마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라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3항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입법 사례는 대부분 접근권의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추상적인 조문 내용은 종종 거부의 구실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장애인보조견 동거를 이유로 주거지 결정이나 거주에 어떠한 

불평등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 법령으로도 권리가 

보장되기는 하나, 일부 공동주택 주민들이나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령 - 

하위법에 불과한 - 을 핑계로 

한 장애인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셋째, 접근권의 보장 대상이 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 법령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포함하는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우수한 보조견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의 적응과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법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기타 관련법, 예를 들면 

공정주거법이나 동물관리법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률에도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보조견사용자의 접근성이 법적 근거 

하에 확실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보조견 양성 지원

   

장애인보조견 양성 사업은 많은 시간과 자금의 투자, 그리고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수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이 

전문 양성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발전하여 왔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안내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는 

번식부터 훈련과 교육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안내견을 훈련하고 시각장애인을 

지도하는 안내견 전문가는 안내견 훈련사 자격과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전문인력 양성만 하더라도 4년의 기간이 

걸린다. 또한 시설 측면에서는 개들을 사육하는 견사동, 진료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교육생 숙소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세계안내견협회(IGDF)나 

세계도우미견협회(ADI) 같은 국제기구는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이드라인과 

스탠다드를 제시하며 서비스 수준의 유지와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의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센터는 국제기구의 회원 기관으로서 

해외연수나 자문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소요자금 면에서도 장애인보조견은 선진형 특화 서비스이다. 한 번 양성되면 

보통 7년여 정도 일을 하는 장애인보조견이지만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는 보통 

수천만원 이상이 든다. 미국 최대 안내견학교인 캘리포니아 소재 Guide Dogs 

for the Blind, Inc.의 경우 2004년 일년 간 342두 양성에 총 295억원을 

지출하여 두당 소요자금을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약 8,600만원이 되며(2004 

Financial Statement), 일본 中部盲導犬協會는 2004년 1년간 10두를 

기증하였는데 총 운영비는 약 28억, 시설 관련 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16억원을 지출하여 1두 당 소요자금은 1억6천만원에 이른다(2004 收支計算書).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은 보통 ‘맹도견육성비보조금’ 혹은 

‘맹도견취득비조성금’이라는 예산을 두고 해당 지자체의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기증되는 경우 1두 당 약 150만엔(1,300만원)의 지원비를 안내견 양성기관에 

지급한다. 높은 양성비용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부문화가 사회에 널리 정착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과 일반 기부금과 지자체 지원금에 고르게 의존하는 일본의 

장애인보조견 양성기관들은 안정된 자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받는 보조견 

양성기관 세 곳 중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삼성SDI도우미견센터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삭도우미개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운영비 조달이 어렵고 아주 영세한 실정이다.                

한편, 운영자금 조성 방식이 어떠하든 장애인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기증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다. 다만, 기증 후 발생하는 

보조견의 사료비와 예방접종 등 진료비는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능력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보조견 유지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우 

이를 일부 기금이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나가노縣 

惠庭市 사례), 연간 약 10만엔으로 추정되는 보조견의 유지비용 중 절반 가까운 

4만8천엔 정도를 지자체가 보조견 사용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견은 한 민간기업에 의하여 

주도되어오다 시피 하였다. 아직 보급 두수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및 시설 접근권을 보장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다양한 

자원봉사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각장애인들의 독립보행 교육에 대한 

기여,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 등은 오늘까지 이룬 

성과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급 확대, 정부․지자체와 

일반 기부금을 활용한 양성기관의 점진적 공공화,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자리매김, 그리고 선진 수준의 법제도 마련 등 또 다른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해 

본다. 

① 장애인복지법 개정 :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보완 개정   

② 경제능력이 낮은 사용자 혹은 전체 사용자에 대한 보조견 유지비용 지원 

   - 일본과 같은 지자체 혹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안  



   - 장애인복지법상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의거하는 지원 방안 

   - 전동휠체어 구입 시 건강보험기금 환급 방식에 준하는 지원 방안      

③ 기타 관련법 제정․개정 시 장애인보조견 사항의 미래지향적 반영

   -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동물보호법 입법예고 案에는 애완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허용이나 금지 규정이 없는 바,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경우 장애인보조견은 출입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시 호주의 사례와 같은 장애인보조견 사항 명시   

   

④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보조견 양성비 지원제도와 방안 마련 

4. 맺음말  

   

얼마 전 용산에 재개장한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지한 '박물관 관람 준수사항' 

다섯 가지 중 두번째 내용이, "음식물 반입과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디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좋은 징후이다. 단계적인 정책과제의 해결과 다양한 입법 추진과 

함께, 이러한 법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장애의 벽과 담장을 허무는 문화 운동이 중요함은 굳이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장애인보조견은 바로 이 땅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임을 알리는 훌륭한 연결도구가 될 것이라 믿는다.





장애인보조견의 중요성과 활용 사례

                                                         한빛맹학교 교사 

전숙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빛맹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숙연입니다. 우선 오늘 이와 

같은 토론회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인증 장애인보조견 표지 2000-50호 안내견 

'대양'이와 더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첫 번째 안내견과의 추억을 

담은 수기 "내사랑 토람이"가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이 

변화되어 요즈음은 퍽 안정된 안내견과의 보행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 내야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92년 6월 25일, 저희 집 과수원에서 농약 폭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

습니다. 3년 여의 치료기간 동안 병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되

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예쁜 딸도 씩씩하던 아들 녀석도 볼 수 없다는 사

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라는 것이 치유가 가능한 질병과 달라 모든 것을 감수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은 그 이후 시작한 재활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안내견과의 보행이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단독보행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여러 사람의 권유에 많은 고민을 해 보았으나, 개를 믿고 제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불안함이 우선 앞섰습니다. 재활교육을 끝내고 맹학교 고등부 입학과 

대학원 진학을 동시에 시작하면서 활동이 잦아지게 되었고, 서툰 점자로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흰지팡이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는 것은 여간 신경이 곤두서는 일

이 아니었습니다. 선천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감각 능력이 떨어지고 불안과 의심으

로 가득 찬 중도실명인에게 있어서 흰지팡이를 의지한 단독 보행은 저를 너무 지

치게 하였으며, 생각은 간절하여도 익숙한 곳이 아니면 쉽게 이동한다는 것은 엄

두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늘 가던 곳만 가게 되고 새로운 곳을 찾아 가는 것은 불

안하기만 하여 이미 성장하였던 사회성마저 왜곡되는 또 다른 장애를 낳았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보행의 단서가 빗소리에 파묻히기 마련이었고 생각을 더듬다 흰지

팡이라도 손에서 놓치게 되면 빗물로 흥건한 바닥을 한참은 더듬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던 날은 그 많던 거리의 사람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빗



소리에 동서남북 모두가 혼동 그 자체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면서 안내견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삼

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토람'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뢰감보다는 

불안함이 앞서기만 하였으나 안내견 보행법이 익숙해지면서 저에게 토람이의 존

재는 점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 있는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체를 향하여 

보일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는 제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 현실이었습니다. 토람이는 저를 위하여 태어난 분신이라도 되는 양 자신의 삶

을 모두 저를 위해 아낌없이 소진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 때에도 제 곁에는 토람이

가 있었고, 제가 아플 때에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저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토람이는 언제나 저의 수호천사가 되었기에 실명 후 처음으로 다시 산다

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살아 있음에 대한 환희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토람이가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동반자

였는지는 토람이가 제 곁을 영원히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람이와 함께 하였던 4년 간, 아직도 안내견이 지금보다 더 생소한 

시기였던 만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홀대와 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

니다. 국회의사당,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호텔과 비행기, 크고 작은 식당은 

물론 경찰서에서까지 우리는 거부의 표적이기만 하였습니다. 택시를 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버스 역시 싫은 소리 듣지 않고 탑승한 적이 거의 없었습

니다. 지하철에서도 승무원들은 별 상관을 하지 않았으나 승객들의 비명과 싫은 

소리에는 이력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추위 속에서 떨다가 겨우

겨우 타게 된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기사의 호통에 애원과 사정

을 하였으나 속수무책이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백마 탄 기사와 같은 승객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간신히 승차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와 토람이

를 보면 슬그머니 문을 닫아 버리는 차도 많았지요.

     요즘 같으면 싫어하는 차는 웃으면서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릴 여유라도 가

졌으련만 그 당시는 그 차를 그냥 보내면 다시는 다음 차를 기다릴 용기조차 나

지 않을까 그 조그마한 심지라도 지킬 양으로 어찌나 울면서 불면서 굽히기 싫기

만 하였던지... 동네 공터에서 대소변이라도 누일라치면 왜 그렇게도 큰소리로 호

통을 치던지, 산에 가서 누이는 게 어떠냐는 동네 사람들의 은근한 권유는 제가 

안내견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임은 알고 있는지 조차 궁금할 따름이



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토람이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비장출혈이라는 일종의 혈종암

이었습니다. 대수술을 하고 갖은 치료를 하였으나 발병 후 두 달만에 토람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한으로 제 가슴을  뜯었던

지요. 4년간 '오늘도 무사히'라는 명제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기어이 하루도 편히 

쉬게 하지 못한 체 제 곁에서 토람이를 보내던 날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

로 가슴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람이의 짧은 생 동안 이 사회는 토람이를 선

뜻 용납하지 않았고 토람이는 제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인지

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토람이가 제 가슴 속에만 묻어 두어서는 안 될 존재라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람이는 저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 이었기에, 도우미견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장애인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를 알려 토람이와 

같은 희생양이 다시 생기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 숨겨 왔던 둘만의 비 은, 토람이를 잃은 지 2년 뒤인 2003년

에야 비로소 털어 놓고 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웃에게는 환영받지 못

하는 개로 태어났으나 토람이의 일생이 지닌 개 이상의 숭고함을 이야기하고 싶

었습니다. 우리 토람이의 일생이 못난 저 같은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하였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드라마가 방영되고서 주위의 인식은 생각하였던 것 보다 훨씬 나아

졌으며, 토람이는 죽어서도 영원히 저와 같은 장애인의 도우미견이었음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어느 대형할인마트에서 또다시 대양이가 거부 당하

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절에는 이미 익숙하였지만 드라마가 방영되고 너서는 마냥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였습니다. 마침 

남편이 옆에서 거들어 주어 거부 사실에 대한 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았습니다. 

안내견은 저와 같이 신체에 장애를 가진 자의 독립된 생활을 도와줄 도우미견으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의 장소의 출입을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개라는 이유로 출입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해당업체 홍보부 측은 종업원이 서명한 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조금만 기다리면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려 하였는데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갔다는 왜곡된 거짓 증언

을 하여 장애인은 그저 위험하고 귀찮은 존재라는 듯한 인상을 일반 대중에게 주

어 저의 인권마저 유린하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의를 생각하고 스



스로 직접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저와 같은 약자를 변호해 줄 파랑새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잘못된 증언을 바로잡고 공개 사과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엉터리 사규를 정정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구매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자는 것이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누구도 쉽게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내사랑 토람이' 동호회를 통

하여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과 시민옴부즈맨 등 시민권익보호기관 등에서 협조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언

론 보도 이후 안일하기만 하던 관할구청은 태도를 바꾸고 사실 규명을 위하여 노

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5년이라는 세월 뒤 드

디어 장애인보조견 거부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양심을 처음 실현하는 데 걸린 시간과 에너지는 저를 완전히 지치게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력을 쌓아 정당한 노동으로 자활하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고 떳떳한 하나의 개인으로서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를 한탄하기 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

고 다른 장애인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능력의 장애로 보는 높은 벽에 부딪혀 울 때가 많습니

다.

     토람이를 만나기 전 제가 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안내견을 동반하는 것은 단지 개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력 

나쁜 사람이 안경을 끼듯 지체장애인이 의수나 의족을 착용하듯 흰지팡이 대신에  

안내견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흰지팡이와 안내견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

다. 흰지팡이는  사용이 끝나면 접어서 가방에 넣어 두기만 하면 밥 달라고 보채

지도 않고 쉬하고 싶다고 제 주위를 서성이지도 않겠지만 저는 제게 도움을 주면

서 또 제 손에 의지하여 제게 온기와 활력을 주는 안내견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

고 다시는 대양이나 다른 기타의 도우미견들이 토람이와 같은 사회의 냉대와 무

관심 속에서 피지도 못하고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저와 동반한 안내견이 정말 싫으면 건강하신 그 분이 그 

자리를 피하면 안될까요?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며 치지만 않았어도 우리 토람

이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내견을 그저 개로만 취급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심정을 생각하신

다면 최소한의 배려인 묵인까지도 저희는 감사히 여깁니다. 도우미견을 예쁘게 봐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도우미견을 동반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



리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지, 시민 모두가 도우미견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필요에 의하여 개를 동반해야

만 하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인 건강검진은 기본이며 이에 따라 치료와 구충, 목욕, 대소변후의 뒤처리와 최소

한의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에까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

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를 싫어하더라도 목적견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우미견들을 

허용해 주시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충분히 교육을 받은 안

내견을 데리고서도 독립된 생활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저는 단지 제 선택을 존중

받고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뿐입니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조건이라 하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사회는 나눔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견의 종류 미국, 일본등 한국현재용어 바람직한 용어
장애인보조견 Assistance Dog

障碍人補助犬 장애인보조견 장애인도우미개(견)

시각장애인보조견 Guild Dog. Leader Dog. 
盲導犬

맹도견. 맹인안내견. 
시각장애인안내견.

맹인견. 맹견. 안내견
시각장애인도우미개(견

)
청각장애인보조견 Heardog. Hearing Dog

廳導犬
보청견. 안내견. 

청각안내견. 청도견. 
청각장애인도우미개(견

)

민간운영 보조견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이형구 (이삭도우미개학교장)

0. 증보문헌비고 (고려-조선말)의  동물편
 고려 충열왕(高麗忠烈王)(1274년)때에 경성에 큰 역질이 돌았다. 이창의 눈먼아이(맹아)는 부모
가 모두 역질로 죽었으므로 홀로 한 마리의 흰개와 함께 살면서 개꼬리를 잡고 다녔다.
사람들이 밥을 주면 개가 먼저 핥지 않았고 아이가 목마르다 하면 개가 끌고 우물에 가서 마시게 
하였다. 아이가 개를 의지하면서 사니 보는 이들이 불쌍히 여기고 "의견(義犬)"이라 불렀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의미
 인간과 아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개를 교육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의 잃어
버리고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 주고 도와줌으로서 일상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다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며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단순히 수혜대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
고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소외되고 외로운 장애인들의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로
서의 역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

2. 용어정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는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활용한 용어를 정리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표1]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용어

2. 장애인 도우미개의 활용
 - 신체적인 장애인
   0. 지체장애인도우미개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전깃불을 켜고 끄며,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주고 심부름을 한다.
   0. 시각장애인도우미개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하여 장애물을 피해가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막아주며,
      건널목이나 의자로 안내하고 주인을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한다.



   0. 청각장애인도우미개
      청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의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소리(초인종, 자명종, 팩스, 아기울음, 물주전자, 화재경보 등)를 개가 듣고 주인        에
게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소리의 근원지를 왕복하여 장애인을 소리의 근원지로        안내
한다.
    0. 어르신도우미개
      고령화 사회를 맞아 홀로계신 어르신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심부름을 하며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
    0. 기타도우미개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듯 개를 교육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넓다.

 - 정신적인 장애인
    0. 치료도우미개 
      정신지체, 발달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생명이 있고       
 감정을 갖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키        고 
심신회복의 동기를 부여하며 재활과 치료적인 자극이 되도록 한다. 

3. 장애인도우미개의 역사
  - 시각장애인도우미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3년 독일 포츠담에 훈련센타가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0. 미국은 1929년, 영국 1931년, 일본 1957년에 시각장애인도우미개의 훈련과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 했으며  
    0. 1980-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도우미개학교의 수가 증가되어 현재 영국, 일본,        
  미국 등 27개국에 70여개의 양성기관이 있으며 약 20,000여 마리의 도우미개가 활         동
하고 있다.
  - 청각장애인도우미개는 1976년 미국, 1982년 영국에서 양성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세계도우미견협회가 창설되어 
    0. 미국, 영국, 한국 등 10여개국  80여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       
  로 약 2,500여 마리의 도우미개들이 활동하고 있다. 

4. 한국의 역사
  - 1992년 이삭도우미개학교의 이형구 소장에 의해 시각 및 지체도우미개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여 
    0. 1993년 국내 1, 2호인 시각장애인도우미개 “나들이”가 이승희씨에게, “마실이”를          
이영섭씨에게 무료 분양하게 되었으며
    0. 1993년 삼성안내견학교가 설립되어 훈련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60여두의 시각장      
   애인도우미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 청각장애인도우미개는 이삭도우미개학교에서 1997년부터 훈련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      
으며 삼성도우미견센터가 2001년부터 훈련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0여두의 도우미개      가 활
동 중에 있다.



장애종별 계 1급 2급 3급 소계 표적대상 5%
신
체
장
애

지체 902,096 40,386 86,155 153,861 280,402 14,020
시각 175,797 28,321 6.954 8,703 43,978 2,198
청각 146,723 2,890 42,363 25,725 70,978 3,548
계 1,224.616 71,597 135,472 188,289 395,358 19,766

정
신
장
애

정신지체 121,453 36,375 48,796 36,282 121,453 6,072
발달장애 8,293 2,845 3,908 1,540 8,293 414
정신장애 54,551 8,944 27,896 17,711 54,551 2,727

계 184,297 48,164 80,600 55,533 184,297 9,213

대상구분 서비스대상 산출근거 인원수(명)
일반대상 전국등록장애인수(보건복지부 2005년3월발표) 1,654,627
위험대상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중 1,2,3급 장애인의 수 395,358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중 1, 2, 3급 장애인 수 184,297

 표적대상

위험대상 신체장애인 중 어린이, 중증장애인, 개를 싫어하는 
사람, 개를 키울 수 없는 조건 등을 제외한 도우미개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 인원  

19,766
위험대상 정신장애인 중 어린이, 중증장애인, 개를 싫어하는 
사람, 개를 키울 수 없는 조건 등을 제외한 도우미개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 인원 

9,213

5. 장애인도우미개의 수요량(추정)
[표2]                   장애인등록현황 (보건복지부 2005년 3월)          단위 : 명

 
 [표3]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

6. 장애인도우미개의 육성 및 보급 원가
  장애인도우미개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원가 계산은 사업의 시스템과 조건에 따라 많은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제시하는 계산표는 현재 이삭도우미개학교의 시스템에서 몇 가지    사항이 
향상된 조건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1) 시각, 지체장애인도우미개 육성 및 보급 원가계산

  (1) 조건 

   ① 견종은 라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종으로 한다.

   ② 자질이 우수한 종견과 모견을 구입하여 년 1회 번식을 하는 것으로 한다.

      (종, 모견 구입비는 후보견의 자질에 따라 다르지만 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우미개의 성공률을 5-60%로 하며 5두 분양을 목표로 9두의 후보견을 훈련하는 



항 목 내용 산출근거 금액

직접

사업비

종모견

관리

종견1두 

모견 1두 구입
10,000,000원☓2두 20,000,000

종모견 관리비 150,000원☓2두☓12개월 3,600,000

소계 23,600,000

후보견

육성

자견관리비 20,000원☓9두☓2개월 360,000

자견 사료비 등 30,000원☓9두☓10개월 2,700,000

관리 및 훈육비 200,000원☓9두☓10개월 18,000,000

소계 21,060,000

훈련과정

훈련중 사료비 50,000원☓9두☓10개월 4,500,000

훈련조교 인건비 665,000원☓9두☓10개월 59,850,000

비용(야외훈련등) 100,000원☓9두☓10개월 9,000,000

소계 73,350,000

분양교육

입소교육숙식비 40,000원☓5두☓21일 4,200,000

현장적응훈련비 40,000원☓5두☓7일 1,400,000

훈련조교 수당 70,000원☓5두☓28일 9,800,000

소계 15,400,000

기타

의료비(예방접종, 

불임수술등)
20,000원☓22개월☓9두 3,960,000

용품비

(끌채,줄등)
150,000원☓9두 1,350,000

소계 5,310,000

사후관리
분양후

 분기별관리
40,000원☓4회☓5두 800,000

간접비 기관운영비등 1,000,000☓22개월 22,000,000

합   계 (시각도우미개 5두 훈련 분양) 160,720,000

       시각장애인도우미개 1두의 경우 : 160,720,000 / 5 = 32,144,000 원/두

       종, 모견 구입비를 제외했을 경우(차년도) : 

                       (160,720,000 - 20,000,000) / 5 = 28,144,000 원/두

      것으로 한다.

   ④ 자견을 생후 50일 경에 퍼피웍킹을 시작하여 생후 12개월 때 본격적인 복종훈련

     및 장애물 훈련 등 시각장애인도우미개 훈련을 10개월 동안 한다.

   ⑤ 훈련 조교는 1인 3두의 도우미개를 훈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표4]           시각,지체장애인도우미개육성및보급원가계산표        (단위 : 원)            

                                                              

 2) 청각장애인도우미개 육성 및 보급 원가계산표

  (1) 조건 



항 목 내용 산출근거 금액

직접

사업비

종모견

관리

종견1두 

모견 1두 구입
1,000,000원☓2두 2,000,000

종모견 관리비 30,000원☓2두☓12개월 720,000

소계 2,720,000

후보견

육성

자견관리비 5,000원☓9두☓2개월 90,000

자견 사료비 등 10,000원☓9두☓6개월 540,000

관리 및 훈육비 30,000원☓9두☓6개월 1,620,000

소계 2,250,000

훈련과정

훈련중 사료비 20,000원☓9두☓5개월 900,000

훈련조교 인건비 350,000원☓9두☓5개월 15,750,000

소계 16,650,000

분양교육

입소교육숙식비 40,000원☓5두☓4일 800,000

현장적응훈련비 40,000원☓5두☓2일 400,000

훈련조교 수당 50,000원☓5두☓6일 1,500,000

소계 2,700,000

기타

의료비(예방접종, 

불임수술등)
5,000원☓14개월☓9두 630,000

용품비

(가운,줄등)
40,000원☓9두 360,000

소계 990,000

사후관리
분양후

 분기별관리
30,000원☓4회☓5두 600,000

간접비 기관운영비등 500,000☓14개월 7,000,000

합   계 (청각도우미개 5두 훈련 분양) 32,910,000

           청각장애인도우미개 1두의 경우 : 32,910,000 / 5 = 6,582,000 원/두

           종, 모견 구입비를 제외했을 경우(차년도) : 

                            (32,910,000 - 2,000,000) / 5 = 6,182,000 원/두

    ① 견종은 소형 애완견종(코카스파니엥, 요크셔테리어, 말티즈 등)으로 한다.

    ② 자질이 우수한 종견과 모견을 구입하여 년 1회 번식을 하는 것으로 한다.

       (종, 모견 구입비는 후보견의 자질에 따라 다르지만 두당 300만원으로 한다)

    ③ 도우미개의 성공률을 5-60%로 하며 5두 분양을 목표로 9두의 후보견을 

       훈련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자견을 생후 50일 경에 퍼피웍킹을 시작하여 생후 8개월 때 본격적인 

       소리훈련 및 복종훈련 등 청각장애인도우미개 훈련을 5개월 동안 한다.

    ⑤ 훈련 조교는 1인 5두의 도우미개를 훈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표5]         청각장애인도우미개 육성 및 보급 원가계산표       (단위 : 원)  

7.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       
 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        
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
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시행일 2000·1·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
하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에        있거나 훈
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자

8. 장애인도우미개 활성화의 문제점과 활성방안
  1) 민간운영도우미개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 이삭도우미개학교의 경우 장애인도우미개의 불모지인 한국에 1992년 이형구 소장에       
의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장애인도우미개를 훈련하여 보급하여 왔으나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 200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으로 시설을 갖       
추고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애써 교육한 장애인도우미개들이 법적인 보호       를 
받을 수 없기에 2001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전문훈       련기관
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이삭도우미개학교는 현재 소장을 비롯하여 7명의 훈련조교와 훈련 중인 60여 마리의      



 후보견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사료비 등 일개월의 운영비가 최소 1,500만원       이상
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후원금에 의존하다보니 운영상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졸 근무경력 1년의 훈련조교 월급여액이 600,000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에 2-3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 2002년과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예산처의 이유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국내의 민간운영 2개 단체 중 1개 단체의 지원        
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 2005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으       
 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 이양 [2004년 기준 보건        복
지부 총 장애인복지부문 보조사업 38개중 24개(63.2%)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보        건복지
부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경기도는 지방이양사업에 장애인보조견사업이 명시        가 되어있
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행해야할 사업이라고 지원을 거부하고 있        는 실정이다. 

    - 2005년 10월 현재까지 시각 7마리, 청각 32마리, 지체 14마리, 치료 4마리 등 57마      
  리의 장애인도우미개를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였으며 여러 마리의 도우미개들        
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무리하고 분양 중에 있다. 
 
  ● 장애인도우미개의 훈련과 보급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성화       
되고 있는 분야이며 그 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결정체로서 도우미개       가  
활성화된 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복지국가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장애인도우미개의 보급사업은 이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사회복지라는 미명하에 종사원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종        사원
들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전문인으로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       이고 일
시적인 지원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정된        여건에서 장
애인도우미개의 육성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도우미개 육성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도우미개의 육성은 도우미개의 기능적인 면과 각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이 
필요하다. 시각과 지체 도우미개의 훈련사의 경우 한 마리의 도우미개를 책임지고 양     성하기 
위해서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훈련사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 현재 전문인력의 양성은 이삭도우미개학교와 삼성안내견학교에서 자체적 프로그램에      의
하여 양성하고 있다.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관련학      
과의 개설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서정대학 애완동물과에서 부분적으로 장애인도우미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도우미개 활용의 사회환경조성 및 인식개선
   장애인도우미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적     인 
강제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들의 불편한 신체의 일부라는 도우미개에      대한 인
식이 바뀌어야 한다.
  ● 매스컴을 활용한 도우미개의 홍보와 초중고, 대학과정의 교재에 도우미개에 대한 정보      
를 수록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도우미개에 대한 상식과 관심을 갖을 수 있어야 한      다.

 4)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정보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들의 제도권 교육부족으로     인
한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의 장애     인도
우미개에 대한 무관심과 정보 부족은 실수요 대상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걸림돌이 되     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도우미개의 훈련과 보급이 시작된 것이 10년이 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
은 도우미개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많은 장애인들이 도우미개의 도움으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접근조차 하지 못
하는 것이 안타깝다.
  ● 비장애인뿐이 아니라 당사자인 장애인들에게 특수교육, 복지관, 재활센타 등 장애인      관
련 기관에서 장애인도우미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재활의 수단으로 도우미개의 활용을 다른 방법과 함께 고려     하고 선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장애인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한국의 주거문화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서 생활하며 바닥에서 상을 펴고 식사하는 문화이     
다. 그런 문화 속에서 도우미개의 실내생활은 털 빠짐과 배변 등 많은 문제를 갖게된다.
   - 또한 우리의 개에 대한 인식은 경비견으로서의 역할과 음식문화의 한 면으로 잠재 되       
 어 있으며 요즘 들어 애완견과 반려동물로서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이런 문화 속에서 장애인들이나 그의 주변가족들이 도우미개를 실내에서 함께 생활        
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주거문화와 생활환경을 고려하       
여 너무 크지 않고 털 빠짐이 적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도우미개의 육성과 보급이 이       루어
져야 한다.

 6) 장애인들의 생활의 변화에 대한 적응
    많은 장애인들은 불편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해진 현재의 생활방식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장애인들에게 도우미개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존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결론



  장애인도우미개의 훈련과 보급 사업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    
한 사업이며 생산적복지 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
  도우미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운영도우미개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    루
어져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인도우미개 전문훈련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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